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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-일반(국비)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적정
ʼ16.10.1
4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
사업보조
국민체육진흥법 제3조(체육진흥시책과 권장)

및 제8조(지방체육의 진흥)
원안가결

운영비보조
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 조례 제3조(경비의

지원)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최승대
2133-2730

최현정
2133-2732

송현수
2133-2736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시

총사업비 총
4,199,712천원

[국비]
2,099,856천원

[시비]
2,099,856천원

(보조율)
50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
제공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☑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체육회, 25개 자치구체육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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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3,873,936)
7,747,872

(x2,001,456)
4,002,912

(x2,099,856)
4,199,712

(x98,400)
196,800

(x4)
4

민간경상사업보
조

(x3,873,936)
7,747,872

(x2,001,456)
4,002,912

(x2,099,856)
4,199,712

(x98,400)
196,800

(x4)
4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자치구 단위에 생활체육지도자를

배치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 도모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, 제8조(지방체육의 진흥),
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기금의 사용범위)
-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(경비의 지원)
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-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지침(문화체육관광부, 2013.6.1.시행)
-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(국민생활체육회, 제정 2001.6.25.,

개정 2015.4.27.)
- 지방체육업무편람(문화체육관광부, 2013년)

□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 :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64명
○ 배치장소 : 서울시체육회 및 25개 자치구체육회
○ 운영주체 : 서울시체육회 및 25개 자치구체육회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민간경상사업보조 ○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
2,134천원*164명*12월

= 4,199,712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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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4,199,712

사업운영계획 수립 2017.01~2017.01

사업시행 2017.01~2017.12 4,199,712 월별 신청 및 교부

보조금 정산 2017.12~2018.01

○ 자 격 :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(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)

소지자
○ 신 분 : 기간제 근로자(2년 단위 계약)
○ 사업기간 : 2017.1~12월
○ 사업내용
-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의

적극적 참여 유도
- 학교, 사회복지시설,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

○ 사업예산 :4,199,712천원

□ 추진경위
○ 2001년 :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

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시행(문체부)
○ 2006년 : 어르신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어르신전담생활체육 지도자

배치사업 시행(문체부)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-생활체육지도자 운영계획 작성(시→문체부) → 예산편성 →

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계획 통보(문체부→시→시체육회) →

사업추진(시체육회) → 사업정산, 보고(시체육회→시→문체부)

2014년도 ○일반 생활체육지도자 : 16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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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

유도하여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
○청년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참여자의 보건 및 의료비용 절감 효과

- 현장방문 52,179개소, 생활체육지도 51,776회, 1,331,007명 참여

2015년도
○일반 생활체육지도자 : 164명

- 현장방문 53,324개소, 생활체육지도 65,712회, 1,672,088명 참여

2016년도
○일반 생활체육지도자 : 164명 (※ʼ16년 10월 말 현재)

- 현장방문 57,905개소, 생활체육지도 57,494회, 1,164,893명 참여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3,157,440)
6,314,880

(x-)
0

(x-)
260,000

(x3,473,184)
6,890,624

(x3,404,331)
6,808,662

(x-)
0

(x68,853)
81,962

2014
(x3,873,936)
7,747,872

(x-)
0

(x-)
0
(x3,873,936)
7,747,872

(x3,759,657)
7,519,314

(x-)
0

(x114,279)
228,558

2015
(x3,873,936)
7,747,872

(x-)
0

(x-)
0
(x3,873,936)
7,747,872

(x3,813,216)
7,626,432

(x-)
0

(x60,720)
121,440


